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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부터 플랫폼택시의 안전한 합승이 시작됩니다15

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- -「 」

□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( )는 플랫폼택시 합승 허용기준을 마련하는 택시「

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」 월 일6 15 부터 시행

된다고 밝혔다.

ㅇ  이번 개정안은 플랫폼택시의 합승을 허용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「

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따른 」 후속 입법 조치로 합승 서비스를 운영, 

하려는 플랫폼가맹 또는 플랫폼중개사업자의 플랫폼 서비스가 갖춰야  

할 승객의 안전 보호 기준· 을 담고 있다.

□ 합승을 중개하려는 플랫폼 서비스가 갖춰야 할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다.

 ① 합승 중개는 승객 모두가 플랫폼을 통해 신청한 경우에 한해서만 이뤄

지도록 해야 하며, 신청한 승객의 본인 확인을 거친 후 합승을 중개

해야 한다.

 ② 합승하는 모든 승객이 합승 상대방의 탑승 시점과 위치를 알 수 있도록 

해야 하며 앉을 수 있는 좌석 정보도 탑승 전에 승객에게 알려야 한다, .

 ③ 경형 소형 중형택시· · 차량을 통한 합승은  같은 성별끼리만 이뤄지도록 

해야 하며, 그 외 대형택시 차량 * 등은  성별 제한 없이 가능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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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④ 차량 안에서 위험 상황 발생 시  경찰 또는 고객센터에 긴급신고 할 수 (112) 

있는 기능*을 갖춰야 하며 신고방법을 탑승 전에 승객에게 알려야 한다, .

□ 한편, 택시 기사가 임의로 승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는 기존과 같이 

계속 금지되며 승객이 안전 보호 기준을 충족한 , · 플랫폼 서비스로 합승을 

신청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,

ㅇ  기존의 플랫폼가맹 또는 플랫폼중개사업자가 합승 서비스를 운영하려는 

경우에는 승객 안전 보호 기준을 갖추어 관할관청에 · 사업계획변경을 

신청해야 한다.

ㅇ  플랫폼가맹 또는 플랫폼중개사업자가 아닌 자는 승객 안전 보호 기준을 ·

갖추어 플랫폼가맹사업 면허를 신청하거나 플랫폼중개사업자 등록부터 

진행해야 한다.

□ 국토교통부 윤진환 종합교통정책관은 플랫폼택시 합승 서비스는 “ 규제

샌드박스를 통해 안전하게 진행되어 왔으며 이번 승객 안전 보호 기준의 , ·

시행으로 시장에 정식 출시될 수 있게 되었다 면서” ,

ㅇ  플랫폼 택시 서비스에 합승이 허용되면 최근 “ 심야택시 승차난을 일부 

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되며 앞으로도 , 플랫폼과 결합한 다양한 택시 

서비스 출시를 적극 지원하여  승객의 서비스 선택권을 확대해나가겠다 고 ”

밝혔다.

     


